질의58: 중국의 민사소송제도는 2심종결로 알고 있는데 종결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구제방법은 있는가?
답변: 한국의 3심제 소송제도와는 달리 중국에서는 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. 이는 소송 사건이 2급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 종결된다는 것을 말한다. 즉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1심 법원의 판결 또는 上訴할 수 있는 재정(한국의 결정에 해당함)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되 2심 법원의 당해 사건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 최고인민법원의 1심판결과 재정은 종심 판결과 재정이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 

이같이 2심 종심제를 취한 결과 한국과 상소심의 용어가 달리 사용된다는 것이다. 즉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것이든 재정에 대한 것이든 모두 상소라 한다. 따라서 한국의 상소심 용어인 항소(2심)와 상고(3심), 항고와 재항고라 는 용어는 중국에는 없다. 유의할 점은 중국에서 '항소'라는 용어는 언제나 검찰원 (검사)의 불복수단을 의미하게 된다. 즉 검찰원이 법원의 판결,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. 

2심 종심제일지라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판결과 재정이 문제가 있으면 재심절 차(재판감독절차)를 통하여 잘못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다. 그러나 당사자는 종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신청권만 있고 재심절차는 종심판결 법원의 원장을 통한 재판위원회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상급검찰원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다. 따라서 재심절차를 몇 번이고 개시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 있어서는 재심절차의 개시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.  

**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. 

